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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

민      법   Ⅱ 응시번호 성 명

〈제 3 문〉

A는 2014. 2. 2.에 B로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A가 

소유한 4호 크기의 이중섭 화백의 ‘황소’를 B에게 양도하고 그 그림을 A의 거실에 계속 걸어두

기로 하였다. 그 후에도 급전이 필요하게 된 A는 2014. 3. 3.에 C로부터 2개월을 기한으로 2억 

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‘황소’를 다시 C에게 양도하고 그 그림을 계속 A의 거

실에 걸어두기로 하였다. (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)

1. A는 2014. 4. 4.에 이중섭 화백의 작품에 심취한 수집가 D의 집요한 요청으로 ‘황소’를 D에

게 팔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D에게 ‘황소’를 넘겨주었다. B와 C는 D에게 ‘황소’의 인도를 

각 청구한다. 각 청구의 정당성을 검토하시오. (10점)

2. 미술관의 개관을 맞아 2014. 5. 5.부터 6. 6.까지 특별전을 기획한 E에게 A는 같은 해 4. 4.

에 1,000만 원을 받고 ‘황소’를 대여하였다. 그런데 같은 해 6. 3.에 잘못 설치된 조명등의 

과열로 불이 나 미술관 건물과 함께 ‘황소’가 소실되었다.

B와 C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. (15점)

3. A는 2014. 4. 4.에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‘황소’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날 넘겨주

었다. 질권설정에 앞서 F는 권리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였으나 ‘황소’에 양도담보가 설정

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. F의 권리를 설명하시오. (15점)

4. A는 2014. 4. 4.에 고미술품 복원전문가 G에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색이 바랜 ‘황소’의 보존

처리를 의뢰하였다. 같은 해 4. 20.에 보존처리를 마친 G는 A에게 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였

으나 A는 아직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있다. B는 같은 해 5. 5.에, 그리고 C는 같은 해 6. 6.에 

G를 상대로 ‘황소’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.

G의 권리를 설명하시오. (10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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